
법인의 설립 / 법인의 기관

I.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비영리성 – 이익분배의 금지1.
정관작성 (설립행위) – 단체의 구성원을 규율하는 자치법규의 제정2.

특수계약설 / 합동행위설
쌍방대리, 자기계약 가능
설립자 일부의 행위무능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필요적 기재사항 (제40조)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사원자격)

주무관청의 허가 (제32조)3.
설립등기 (제33조, 제49조)4.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사단`법인’: 90누25365.

II. 재단법인의 설립
재산출연1.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의 경합) / 합동행위?
증여, 유증에 유사한 행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능 98다9045

정관작성2.
필요적 기재사항 (제43조)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정관의 보충 (제44조)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주무관청의 허가 (제32조)3.
설립등기 (제33조, 제49조)4.
출연재산의 귀속시기5.

제48조
동산, 부동산,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경우
지명채권의 경우
78다481, 482

III. 법인의 기관
이사 – 자연인에 한하여 이사로 취임가능1.

법인의 대표기관 (대외적)
업무집행기관 (대내적)

https://lawlec.korea.ac.kr/?p=277
http://www.korea.ac.kr/%7Elawlec/gen/2536.html
http://www.korea.ac.kr/%7Elawlec/gen/9045.html
http://www.korea.ac.kr/%7Elawlec/gen/481.html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 – 법인과 이사간에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의 창설, 종료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제54조 1항)
–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 98다26187
이사의 대표권

각자대표 (제59조 1항)
대표행위에 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59조 2항)
이사의 대표권 제한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41조)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 –
(선의의 제3자? /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일체의 제3자) 91
다24564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대내적 제한에 불과)
이익상반행위의 경우 대표권 없음 (제64조) – 특별대리인 선임

이사의 사무집행
이사들의 과반수로 결정 (제58조 2항)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절차에 따라 결정

임시이사 (제63조)
특별대리인 (제64조)
이사의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제61조)
법인에 대한 연대채무 (제65조)

감사2.
임의 기관
법인의 재산상황,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제67조)
법인을 대표할 권한은 없음

사원총회 – 통상총회 / 임시총회3.
소집권자 – 이사 (70조 1항), 감사 (67조 4호), 소수사원 (70조 3항)
소집통지 – 목적사항을 적시하여 1 주간 전에 사원에게 통지 발송 (제71조)
총회의 권한

정관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한 일 외의 모든 업무에 대한 의결 (제68조)
정관변경 (제42조)
임의해산 (제77조2항)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제75조)
`사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총회성립
출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
정관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출석, 의결권 행사가능

http://www.korea.ac.kr/%7Elawlec/gen/26187.html
http://www.korea.ac.kr/%7Elawlec/gen/24564.html
http://www.korea.ac.kr/%7Elawlec/gen/24564.html


(73조 2항)
의결권 평등의 예외 – 73조 3항 (정관의 규정), 74조 (사원과의 관계사항
을 의결하는 경우)

사원 지위의 양도, 상속금지 (제56조, 임의규정) – 95다6205

http://www.korea.ac.kr/%7Elawlec/gen/6205.html

